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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인가,공익인가?

우리나라 정부 고 집행의 문제 과 안

  김영욱*8)이화여자 학교 언론홍보 상학부 교수

정부 고에 한 그간의 논의는 효율성과 분배정의에 집 되어온 경향이 강

하다.하지만 정부 고의 근본 인 문제 은 공평한 고 집행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발 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여부에 달

려있다.이 연구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고에서 공익과 선 개념의 립에

해서 살펴본 다음,우리나라의 정부 고 집행 황과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고,탐색된 문제 에 한 정책 인 안으로서 바람직한 정

부 고 집행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문헌과 자료를 살펴본 결

과 정 성에 기 한 정부 고를 정부 마음 로 기획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정부 고의 내

용과 련하여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고의 집행과정과 련한 일정한 견제 시

스템이나 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세부 으로 정부 고 원회나

의회의 권한 강화,언론 자체의 감시시스템 가동,정부 커뮤니 이션 원칙 수

립 등 정부 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한 장치에 해서 논의했다.정부 고

가 정 인 이익을 일방 으로 달하는 선 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을 통하는 주제이다.

키워드: 정부광고, 선전, 공익, 비정파성, 정부광고위원회

*kimyw@ewha.ac.kr



296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2010년 여름)

선 은 민주 인 생각뿐만 아니라 행 까지 잠식한다(Propagandaruins

notonlydemocraticideasbutalsodemocraticbehavior)(Ellul,1965,

p.255).

1. 서론

참여정부 하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정 언론매체에 정부의

고가 집 된 것을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비 언론매체를 배제하고

특정 신문사와 특정인터넷에 고를몰아주는것은 고 근성과 고

효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 했다 (동아일보,2007년 8월 29일;세계

일보,2006년 10월 23일).당시 정부홍보를 담당했던 국정홍보처도 국

정 리핑을 통하여 정부 고의 기 은 근성과 효율성에 있다고 밝히

면서,정부는 효율성기 을지키고 있다고반박했다(국정 리핑,2005

년 9월 20일).한편 이명박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가 조선,

동아, 앙,문화 등 보수지에 정부 고를 몰아주고 있다고 비 하면

서,이러한 행 는비 매체를 탄압하고고사 기에 처해있는신문산업

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 했다 (뉴시스,2009년 4월 13일

자).정권이 바뀜에따라같은주장을 서로 다른 측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에 한 그간의 논의는 효율성과 분배정의에 집 되어온 경

향이 강하다.특정 언론이나 신문에 고를 배정하거나 고효율성이

낮지만 정 인 성향이 비슷한 언론에 고를 몰아주는 것 등이 문제

가 되어 왔다 (동아일보,2007년 8월 29일).하지만 정부 고의 근본

인 문제 은 공평한 고 집행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발 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집행 형식이 문

제가 아니라 내용에 한논의가더 요하기 때문이다.만약 정부 고

의내용자체가부 한것이라면,그러한 고를둘러싼배분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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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차후의문제이다.따라서 참여정부 시기이루어졌던 정부 고를둘

러싼 논란과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모두 정부가

사회 인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에 해서국민의세 으로 범

한 고캠페인을펼치는것이 한가의여부이다. 한사회구성원

간의 공정한 커뮤니 이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세 과 무한

의 권력과 력을 이용한 정부의 고 캠페인이 여론의 다양성과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 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련하여,4 강 사업을 둘러싼 한뉴스

고,미디어법과 련한 고 활동 등 정부의 고 정책과 련한사

안들이논란의 상이 되고있다.역 정부에서정부 고는 국민계

도 수단이나 선 수단으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지만 (김남일,1993,

박형철,2004),이러한 경향은 참여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심화된느낌이다.참여정부는이른바보수신문으로일컬어지는조

동에 맞서 정부의 매체력을 높인다는 나름 로의 주장을 폈지만,이

번 정부 들어서는소 보수신문에 한 견제가필요없게되자정부

고를 통해좀더 국민여론을정 으로몰아가고자하는시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 고 집행시스템 측면에서 사실상 정부 고와

련하여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보

기 힘들다 (김민기,1991;오명환,1991;한정호,1991;Gelders&

Ilhen,2010;TreasuryBoardofCanadaSecretariat.2009,Vos&

Westerhoudt,2008).따라서 선진국의 들을기본으로 우리나라의 상

황에 맞는 정부 고의내용 집행과 련한 견제 시스템을 논의해 보

는 것은 시의 하다.

이연구는우리나라의정부 고 황과다른선진국의 상황을비교함

으로써시사 을도출하고,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정책 안이될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 고 집행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선 과 공익의 경계선은 모호하며 이를 한 확실한 보호 장치가 마련

되지 않는다면 정부는정부 고를 통하여여론을조작하려는유혹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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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싶다.이 연구는 정책 인제안을 하는 문헌연구로서실증 인분

석을 하기보다는 정부 고의실행에서가장 문제가되는공익과 선 이

라는 개념의 충돌을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고,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의 상황을 련기 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알아낸 다음,

두 자료로부터 시사 을 도출하고 실제 인 정책 제안을 형성하는 데

을맞추었다.선진국과우리나라의정부 고집행실태를살펴보는

것은 실증 인 분석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련 문헌과 자료를

통해 략 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2. 정부광고에서 공익과 선전의 대립

정부 고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지만 여론을 조작하기 한

선 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명환,1991;Bernays,

1928).따라서 부분의 선진국들이 선 의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익 인 정부 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인 감시와 사회 인 행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Gelders& Ihlen,2010;Messina,

2007).공익에 한 단은 자의 이며,선 의 의도는 언제나 자기

심 이다.정 이지 않은 정보 달 고나 설득 고는 공익 인 단

이쉽지만,유사정 인 고나정 인 고의공익성 단은자의

인 기 에 맡겨지는 경향이 있다.따라서공익과선 에 한 명확한

실 인식이 없으면 한 나라의 정부 고는 선 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

이 농후하다.

정부 고의 공익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 으로 통용되는 공익의

의미를 살펴보기 해 공익과 련한 법률 인 단을 우선 살펴보면,

사법부가 명 훼손 결과 련하여 공익성을 가진다고 단하는 주제

들은 (1)국가안 보장과사회질서유지,(2)반사회범죄방지,(3)

계몽,(4)소비 이익보호와 사회 손실방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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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과 이성훈,2003).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아직까지 공익성에 한 확실한 기 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독

자 으로 공유되는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사실상

사회질서, 계몽,사회 손실방지와 같은추상 인개념들은 자의

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 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익 고에서 공익에 한 논의도 다양하다.미국의 공익 고 논의

는2차세계 당시의 시 고에서 유래했기때문에처음에는선

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재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치선

을 목 으로 하는 정부 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 고를 정

부 고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오명환,1991;이시훈,

2002).공익 고는 “인간존 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의발 을

한 의식개 을 목표로 하여 고라는설득 커뮤니 이션을통하여제

반사회문제에 을맞추고국민들의태도를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며,휴머니즘,공익성,범국민

성,비 리성,비정치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한국방송 고공사 공익

고 의회 정의,www.kobaco.co.kr).미국 고 의회의 정의도 비정

치성과공익 사측면에서이와매우유사하다(www.adcouncil.org).따라

서 공익은 기본 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를 다 야 하며,당 ,종 등

어떠한 정 인 편향성도 가져서는 안 된다.이와 함께 비상업 인 목

,공공의이익구 등도기본 인공익의요건이된다(이시훈,2002).

공익과 련한 논의는특히방송의 공익성과 련하여 많이논의되어

왔다.방송공익이 보편 인 도덕 원리로 포장되어 마치 도덕 인 의무

인 것처럼 받들어져 왔지만,이러한 보편성으로 인해 극단 인 상 주

의를 낳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임정수,2008).이는 개념

의 포 성으로 인한 합의의부재와 일맥상통한다 (김진웅,2003). 한

공익이 실천 인 방안과 련하여 구체 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추상

인구호로자리잡아온 것에서 기인하는 바크다.하지만이러한 포 성

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익성에서는 정치 인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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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공익성을 이루는 두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용 ,1995;임정

수,2008).방송분야에서 논의되는 공익의 의미는 규제완화의 논리에

응하는 개념으로서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많이 사용되

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공익의 개념을모호하게하는데 향을미쳤다

고 할 수 있다.공익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효율성을 희

생하는 개념으로 단순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익은 지속

인 개념화 작업을통해서 사회 인 합의를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요

하며 ( 범,2009;심미선과 김재 ,2003),이를 한 차 인 민주

주의과정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이러한 차 인민주주의의

요성은공익을공론장확 와숙의민주주의의발 과정으로보는시각과

일맥상통한다(윤 철,2001;이상길,2003;임정수,2008;Keane,1991).

정부홍보에서 공익과 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분명한 정의가 힘들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Messina,2007). 통 으로 공익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 이론으로나눠볼 수있다.공익은 (1)공통 으로 가지고있는

가치,(2) 명하고 더 낫다고 생각되는 측면,(3)도덕 인 우수성,

(4)이해 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해석될 수 있다 (Cassinelli,

1958;Sorauf,1957).하지만 메시나(Messina,2007)가 정부홍보의

에서 지 하는 것처럼,개념들의포 성으로인해서이러한네 가지이

론은 모두결함을가지고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를선 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게 해석될 수있는 자의성을내포하고있다.하지만 이러한

공익의 자의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익의

단기 은 보편성이다 (Flathman,1966).따라서 정부홍보와 련한

공익 논의에서도 선 인 요소를 걷어내기 해서는 보편성원칙을고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Messina,2007).어떤 사람에게 공익 이라고

단되는정책이 다른사람에게공익 일수 없다면 그것은궁극 으로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정부홍보는 공익을 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국

민 인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커뮤니 이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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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련한 개념 정의에 비하여 우리나라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

선 과 련한연구는 많지않다 (김 희,2008;박성희,2009;유일상,

2001).그만큼선 의 개념화가이루어지지않았을뿐만 아니라막연하

게 선 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선 이 공익과 어떻

게 립되는 개념인가에 한 확실한 구분도 형성되지 않고있다.정부

고에 있어 선 의미는 공익 의미에 비되는 정 이익 추구

를 의미한다 (Ellul,1965).하지만 선 의 의미가 언제나 명료하게 통

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 은 어떤 신념이나 사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커뮤니 이션 활동이라고 보거나 범 한 상

징커뮤니 이션을 통한메시지의 달과정이라고보는 시각이 있는반

면, 쟁 상황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메시지 조작을 통하여 상 방을

최 한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보거나 다양하고 직 인 커뮤니 이션

을통하여상황의큰변화없이여론을조작할수있는수단으로보기도

한다 (Bernays,1928;Lasswell,1927).선 을 보는 시각은 그만큼 다

양하며 상 이다.

선 과 련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 립되는측면에서살펴볼수 있

다.선 이 민주주의의 발 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아니면 선

은 민주주의에 립하는 본래의 (敵)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논

란이다.선 과 련한 근 인 의미를 정립한 표 인 연구자인 라

스웰(Lasswell)과버내즈(Bernays)는 선 이 민주주의의발 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Lasswell,1927;Bernays,1928).라스웰

의 경우,1차 에서 사용되었던 선 의 기법을 연구하면서, 쟁에

한 죄책감 제시,목 설정,승리에 한 환상, 의 사기 떨어뜨리

기와 같은 선 기법들이 연합군의 선 략에도 그 로 용되었다고

설명하면서,미디어 을 동원하기 한 선 의 기법들이 주체와 상

없이 용될수 있다고보았다 (Lasswell,1927).즉 조작의요소에도

불구하고 선 이 민주주의의 불가분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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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선 의 범용성에서 한발짝더 나아간사람이 버내즈 다.버

내즈는커뮤니 이션자체에 선 인요소가있고,선 의작동원리로

부터 사회가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Bernays,1928).따라서 그

는선 이공익에반한다는의견에 반 하면서민주주의가원활하게작

동하기 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정제하고 사회 인 합의를 유도하면

서여론을형성할수 있는사람들이 필요하다고보았다.이런 사람들을

그는 공 계자문가(publicrelationscounsel)라고 불 다.이것이

PR의 시 이다.그는 “선 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정당한 인간 행

이다 (Propagandaisaperfectlylegitimateformofhumanactivity)”라

고 보았다 (Bernays,1928,p.49).

한편 선 을 범 한 사회 상으로 발 시켜 선 의 특징과 조건,

사회 심리정치 인효과를폭넓게 천착한 엘룰(Ellul)은선 이민주주

의에 기여할수 있다고보는것은허구라고 주장한다 (Ellul,1965).엘

룰이 선 을 범 한 사회 상으로서 보다 립 으로 보려고 노력했

으며,불가피하게사람들에게필요한행 라고주장했다고해석하는사

람들도 있다(Jowett& O’Donnell,2006).하지만 궁극 으로엘룰은민

주 인선 이란있을 수없다고주장하는데,이는선 은그 자체로서

일방 인커뮤니 이션행 이며공익에 한 단을 스스로내리며공

들에게 자신의 단을강요하기때문이다.엘룰의 주장을해석해보면

자유주의 인 시각(freedom ofexpression)에서 구나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정부가 힘의 우 를 바

탕으로 국민의 세 을마음 로사용하여힘의불균형을심화시키는것

은 민주주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심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나 선 의 도구를 보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무엇보다

도 문제는 선 이 일단 사용되면 민주주의 본질 인 원칙 한 을

받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가 선 에 의존하는 순간 모든 민주주의 원

칙은 선 이라는거 한효율성속에서 무 진다(Ellul,1965).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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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손쉬운 편익을 거부할 정자가 과연 있겠는가?

사람들은 과거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한번 선 에 발을 들이

면)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조심스러운 원칙과 의미를 버리고 효과 인

선 행 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그러한 행 는 이제 더 이상 민주

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llul,1965,p.242).

이러한 선 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스웰,버내즈,엘룰 등

선 학자들이 공통 으로 주장한 것은 정 인 이익에 몰입하는 선

은 체사회 으로 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라스웰의경우도강

력한 사회 커뮤니 이션 활동인 선 이 평화 시에도 힘이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역효과에 해서

경고한 바있다 (Lasswell,1927).버내즈의 경우도선 을 하는사람들

의 명한 단에 의해서만 선 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Bernays,1928).

선 에 한부정 인인식과정 성에 한논의는 정부커뮤니 이

션 활동과 련해서 두드러진다 (Corner,2007;Gelders& Ihlen,

2010;Guth,2008;Liu& Horsley,2007;Messina,2007).특히 수용

가능한선 과 수용 불가능한 선 을 구분하는 것은매우어려우며,

체 으로정치 인담론 형성을방해하고정 인이익을추구하는경

향이 강하다고 보았다.겔더스와 일 (Gelders& Ihlen,2010)의 경우

는선 을정 인이익을도모하는커뮤니 이션행 로아 정의한

다. 한 서구 국가의 경우,국가기구와 세 을 이용한 정 인 선

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메시나 (Messina,2007)의 경

우도 선 의 제일 요한특성으로정 성을 꼽았다.따라서이 논문에

서는 선 을정부가정 인이익을달성하기 해 펼치는커뮤니 이

션 활동으로 보았다.

한편 선 논의와 련하여 더욱 큰 문제는 선 의 순기능이 강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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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선 주체의 자의 인 단 수 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그러한

자의성은 공익에 한 단도 스스로내릴수 있다는 험한 자유를 부

여한다는 사실이다 (Messina,2007).결국 공익이 자의 으로 단되

는정부 고는 선 의 효율성과합리화의함정에빠질 수밖에 없다.선

이 무해하고 민주주의를 발 시킬 수있다는생각은 체주의 인사

고로 연결될 개연성을 높인다 (Ellul,1965).정 인선 이 지향하는

것은결국비 인사고를상실한 의획일성이다.민주주의가이러

한 토양에서 자라기는 어렵게 된다 (Pratkanis& Aronson,2001).

종합해서 보면 공익과 선 이라는 개념 모두 확실하게 의미 구분이

이루어지지않고사용되고있다는 이문제이다(Guth,2008;Winseck,

2008).공익의 개념은 매우 포 으로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김진웅,

2003),선 의 의미도 공익 속에서 함께 소화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

게 된다 (Bernays,1928;Bennett& O’Rourke,2006). 를 들어 정부

의 일방 인 정책을 내세우는 정 인 정부 고의 경우도 일방 으로

태도변화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선 인 의미를 내포하지만,그것이

공익을 한다는 표면 인 요건을 갖추고있다면선 과는무 한활동

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선진국들의 경우는 이러한 정부

고의 선 도구화 상을 경계하면서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해 오

랫동안고민해왔다(김민기,1991;오명환,1991;한정호,1991;Gelders

& Ihlen,2010;Messina,2007).

3. 선진국 정부광고 집행 실태와 정파성 규제

각 나라의 정부 고 제도의 장단 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체

으로 정부 고 운 의 시스템은 크게 개별 정부부처가 독자 으로 민

간 고 행사를 통해 고를시행하는시스템과정부 고를한 기 에

서 통합 리하는 시스템으로 나 수 있다 (윤태일,김병희와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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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자의 경우는 미국이 표 이고,후자의 경우는 국,일본,

우리나라가 해당된다.후자의경우에도각정부기 이강제 으로통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 으로 통합시스템을 이용

한다고보아야한다.미국의 경우,미국의회가 각정부 조직들의 고

산을 리하고,각 정부 기 들은 고 행사나 미디어와 계약을 따

로맺어서정책 고를 시행한다.각 정부기 들과 고 행사,미디어

와의 계약은 총무처(GeneralServicesAdministration)에서 도와주고 있

지만,개별 정부 조직은 의회의 산 통제 하에 정책 고를 시행한다

(www.gsa.gov참조). 국의 정부 고는 앙공보원 (CentralOffice

ofInformation)에서,일본의경우총리부 안에 설치된 내각 보실에서

담당한다(오명환,1991;윤태일 등,2007).

미국 정부가 정부홍보와 련하여 의회의 감시를 받는 것은 The

GillettAmendment법률안과 련이 깊다 (Wilcox,Ault,Agee&

Cameron,2000).이법률안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는 어떠한 홍보활동과 련한 산도집행할 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2차 을 겪으면서 선 활동의 력을 경험한 미국 국민들이

선 기능을 강화한 행정부가 비 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여

만든 법안이다.미국 정부 기 들이 publicrelations라는 말보다는

publicaffairs혹은 publicinformation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실질 으로 보면 정부홍보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나라도미국인데,다만의회의감시를받아야하고 일방 인

선 의 의미를 가장 많이 내포한 고와 같은 직 인 커뮤니 이션

수단보다는 언론 계와 국민과 화의 장을 마련하는 홍보활동에 좀더

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부기 들은 직 인 정부 고를 하지 못하는 신 정 성

을 배제한 순수한 공익 고의 경우는 고 의회(AdvertisingCouncil)

를 통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한정호,1991).미국 고 의회는 정치

성,상업성,편 성을 배제한 공익 고를 심사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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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론사의 무료 고시간배정과 고 행사의무료 사(probono)

활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공익 고는 매우엄격한기 에의해서 공익

고의 주제가 결정된다.따라서 미국 정부의 경우,단순히 정책을 홍보

하는 정부 고는없다고보아야한다. 한미국정부는정부홍보활동

에 있어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매우 존 하는 편이다.정치 인 사안에

한 홍보는 장차 을비롯한 별정직 공무원들이하고,공무원들은정

책의 고지와 안내와 같은 공익 인 차원의 홍보활동에만 집 한다.즉

공무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일본은 총리부 보실이 정부 고를 주 한다.일본의 경우,정부

고에 한 감시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 고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우선 정 인 고 내용이 다양

한여론형성을방해한다는것이고, 한국민의세 으로일방 인정

책선 고를 집행하는 것은 산을 용한다는 의견이다 (오명환,

1991). 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고를 가장한 사실상

의 정부 고인데,이는 체제 수호와 국민계도를 한 정부선 의 의도

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여 매우 경계한다 (오명환,1991).따라

서 일본의 정부 고에 한언론과 야당의내용통제는 매우 엄격한 편

이라고 할 수 있으며,정부 고를 담당하는 보실은 정책홍보를 배제

한 순수한 공익 고에 역량을 집 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비공식 인 규제가 일본의 정부 고 집행에는 정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의 경우는 내각장 아래 있는 앙공보원(CentralOfficeof

Information,COI)이 정부의 마 과 커뮤니 이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앙공보원은각정부기 의마 커뮤니 이션활동을컨설

하거나 서비스하고,정부의언론서비스를책임지며,인터넷을통한 사

회커뮤니 이션과 각종 제작 업무,커뮤니 이션 인력제공 업무 등을

담당한다 (www.coi.gov.uk참조;김남일,1993;김민기,1991).이러

한 정부커뮤니 이션 업무 외에 건강,교육,복지와 련된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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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익정보캠페인을 펼치기도 한다. 국의 경우, 앙공보원을 통

해서 따로정부의정책을 고하는기능은없으며,모든국민들에게보

편 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에 한하여 공익 고(public service

advertising)캠페인을 다른 개별부처,공익기 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

동으로 실행하고 있다 (윤태일,김병희와 이정교,2007). 국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 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고를 제외하

고 순수한정책 고는 없다고보아야한다 (Turpin& Tomkins,2006).

정부 고보다는 언론에 한 서비스,인터넷 등 사회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의 참여등을통해서 정부커뮤니 이션 기능을 극 화하려고하는

것이 국 앙공보원의 역할이다.

한편정부 고 운 시스템의분류는 고 집행 방법을 둘러싼 표면

인 분류에 불과하다.정작 요한것은정부 고가 부처독자 으로

운 되느냐,통합 으로 통제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의 내

용이나 주제선정에 한 어떠한 사회 인 합의나가이드라인이 존재하

는가 하는 부분이다.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군인 모집과 같은 정부

고가 부분을차지하고 있고 (한정호,1991), 고 의회를 통한 공

익 고 형식으로 무료 캠페인을 일부 운 하고 있다. 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정부시책 고와 기타 홍보 고를 일부 하고 있지만 내각제의

특성으로 인해 좀더 엄격하게 의회의감시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할 수

있다 (김남일,1993;오명환,1991;윤태일 등,2007).

이 게 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군인모병 고와 순수하게 공익을 한

고를 제외하고 정부 고의 범 가 히 축소되어 있으며,의회의

견제 하에 정부 고의 내용은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정부 고가 가능하기는하지만 내각제 정부에 한의회

의 감시와 야당의견제를 통하여 고내용에 엄격한제한을 받고 있으

며,정부정책 고에 한제한은 비공식 인차원에서정착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내용 측면에서 정부 고의 집행 시스템을 구

분해보면,정부 고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받는경우와제한 없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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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를 기획 집행할 수 있는 경우로 나 어볼 수 있는데,미국은 정

부 고의 내용에 제도 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이고, 국이나 일

본은 미국보다는 상 으로덜하지만내용 제한에 한사회 인합의

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이와 비교하

여우리나라의 경우는정부 고의 내용과 련하여일정한제한이나사

회 인 합의,통합 인 가이드라인 없이 무제한의 자유를 리는 사례

라고 할 수있다 (표 3 황참조).이는 부분의제3세계 국가나 체

주의 성격의 국가에서나 나타나는 상이다.

좀더 구체 으로 선진국들의 정부 고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기 해

서문헌검색과 인터넷 검색을 실행했다.주로 정부 고 담당부서의홈

페이지로 들어가 가이드라인의 유무를 확인하고,구체 인 가이드라인

이 없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유사한 원칙들을 탐색했다. 상국가는

부분의 련연구에서 미국, 국,일본의 경우를 인용했기때문에 (김

남일,1993;오명환,1991;한정호;1991),이 연구도 이세나라를 기본

으로 하고,검색가능한선진국을추가하는방법으로 검색을진행했다.

검색은 검색 가능한 정부 고 가이드라인을 상으로 편의 인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그 외 정부 고 집행 원칙과 련되어 있는 기존 문헌

도참조했다.미국은 모병 고 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정부 고집

행이 따로 없는 반면,정부가 추진하는 공익 인 주제를 고 의회의

심사를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고 의회의 공익 고 선별기 을정

부 고의기 으로 치시켜 보는것이 가능하다.크게 여덟가지가이

드라인이 제시된다 (한정호,1991,p.70).이러한 기 에서 특히 비

정 성,정책 설득성 배제,비상업성,비종 성 등이 핵심 인 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고 의회,www.adcouncil.org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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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사의 자발적인 지면 및 시간 할애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캠페인의 주제가 진

지하고 중요할 것.

2 캠페인의 주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 일 것.

3 광고로서 홍보하기에 적합한 주제일 것.

4 비상업적, 비종파적, 비정파적이고 특정법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5
만약 캠페인 주제가 범국민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해도 무방.

6
만약 의뢰기관(Sponsor)이 모금을 위한 기관이라면 캠페인의 주제가 그 기관의 

활동을 관장하는 상부기관의 규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것.

7 의뢰기관이 캠페인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일 것.

8
의뢰기관이 광고가 나갈 각 지역의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캠페인 주제에 대해 미리 알

릴 수 있을 정도의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표 1〉미국 광고 협의회(Advertising Council) 공익광고 선별 기준

국 COI가 고종사자 회(InstituteofPractitionersinAdvertising,

IPA)와공동으로 발행한공익 고(PublicServiceAdvertising)활동 련

책자를보면,공익 고는 정 인행동을유발하고,생명을구하며,국

가의 보건 수 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ww.ipa.co.uk

참조).COI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을 한 가이드라

인이 규정되어 있지만,정 성을 조 이라도 띌 수 있는 정부정책 고

활동 자체가 없고 고와 련한 특별한 가이드라인 한 존재하지 않

는다.하지만 주로실시된캠페인을살펴보면,국민보건,안 리,에

지 효율화같은 범 하게인정받는공익 인주제들을 상으로하

고 있다. 국 언론 한 자체 으로 정부 고를 게재하는 데 있어 공

익성의여부를매우신 하게 따진다. 국정부의 커뮤니 이션가이드

라인을 보면,국민의 세 을 사용하는 정부가 정 인 이익을 달성하

기 해서 커뮤니 이션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

(Turpin& Tomkins,2006).

이것은 랑스의 경우도마찬가지인데, 랑스르피가르지는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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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고를아 게재하지 않는것을원칙으로삼고 있다 (오명환,1991).

일본 언론의 경우도 정부 고에 해서 매우 비 인 입장이다 (오명

환,1991).국민의 세 으로 반 세력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 인

고를 하는 것도 이상할 뿐 아니라,공론의 장을 넓히기 해 반론 고

도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본의 정부 고는

정책 고보다는 모든 사회세력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순수한 공익 고의

형태를더 많이띠고 있다고할 수있다 (김남일,1993).특히아사히신

문의 경우 정부와유사한 노선을 취하는기업의 공공 고도게재불가를

원칙으로하며,국민의세 을쓰는정부는정보고지 고외에는어떠한

고형태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명환,1991).

호주의 경우는 구체 인 정부 고의 실행 지침이 잘 정리되어 있다

(DepartmentofFinanceandDeregulation,2008).정부 고를 제작하

는 데있어기본 인 원칙은모든국민들이정보에 평등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하고,정보고지나 교육 인 목 을 해서 공 인 기 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로 정 의 정치 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모든 고 산의집행과 련한정보는국민들이언

제나 근할 수 있도록 리해야 한다.세부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면

고내용의 정부 책임성과 련하여 논란이 되는 정책 설득 수 의

고는 존재하기 힘들고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슈에 해서 정부

고를 집행하며,이러한 고는 부분 순수한 정보공지의 수 을 벗

어나지 않는다.

기본 원칙에서도 강조되었지만 가이드라인 에서 가장 요한 항목

은정 인 이익배제이다.정 인 이익배제는아주엄격한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데, 를 들어 (1) 고의 내용,(2)캠페인의 주체,(3)

캠페인의 이유,(4)캠페인의 목 ,(5)미디어 선택,(6)캠페인의 타

이 과 지리 혹은 인구통계 인 목표공 ,(7)캠페인이 커뮤니 이

션 되는환경,(8)캠페인의효과 측면에서 한항목이라도정 인 측

면과 연결될 수있다면배제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한마디로 조 이



선전인가, 공익인가? 우리나라 정부광고 집행의 문제점과 대안  311

라도 정 인 의심이들거나정 인이익과 련되어있다면 정부

고로만들어질수없다.정부 고는정부정책이나 정치 인주장으로부

터 자유로워야 한다. 한 구체 인 실행방안과 련하여 정부 고는

(1)정당이나 정 의 이름을 언 해서는 안 되고,(2)다른 정 나 사

람들의정책이나의견,행 를 공격하거나비 해서도 안되며,(3)정

의 정책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포함시켜도 안 된다. 한 (4)정 에

한사람들의지지나선거에 향을미칠수있어서도안되며,(5)정

치인이나 정당의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서도 안 된다.

캐나다정부의 고는 국사회주의의 향을받아 엄격한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며,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다 (권진선,2008).

캠페인 주제는 각 정부기 이 발의하지만 정부 내 독립 인 고 원

회,특별자문 원회 등의 엄격한 차를 거쳐 선정된다. 고 행기

리 정부 고활동연차보고서 발간 등은 캐나다공공사업 정부

서비스(PublicWorksandGovernmentServicesCanada,PWGSC)에서

담당한다.캐나다의 고주제를보면 국방부 모병 고가가장 많은지

출승인을 받았고, 축장려 캠페인,청정에 지 캠페인,세 보고 인

터넷 이용 안내,노인복지,장애인복지,고등교육지원,국민보건 등이

지출을 승인 받았다.캐나다정부는 공 들에게 신속하고,정확하며,

객 이고 완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 인 커뮤니 이션 정

책을표방하고있고,정부 고와 련해서는캐나다 국민들에게그들의

기본원칙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공지나 교육캠페인을 위

해 공적인 자금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캠페인은 정

파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1 광고내용은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2 광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보여져야 한다.

가이드라인3 광고내용은 정파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이드라인4
광고는 책임성과 관련하여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만

들어지고 배포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5 광고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2〉호주 정부캠페인광고 실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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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 ,그리고 복지와 련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PWGSC,2008).

캐나다 정부의 커뮤니 이션 정책에서 고 편을 보면 “정부기 은

특정한 정치 정당의 이익을 해서 공 인 자 을 고 구매에 사용해

서는 안 된다 (Institutionsmustnotusepublicfundstopurchase

advertisinginsupportofapoliticalparty)”고 못 박고 있다 (Treasury

BoardofCanadaSecretariat,2009). 고캠페인의 우선순 로 소개하

는 실제 들도 국토방 ,원스톱행정 차,건강한 환경,국민보건 등

이다. 고주제와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엄격한 선정 차와 함께

정 인 고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원칙은 다

른선진국의경우에도 동소이한데,북아일랜드의정부 고정의에서도

정부고지 고외캠페인성 고는음주운 방등국민건강과안 을증

진시키는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 (OfficeoftheFirstMinister,2005).

지 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고에서 정 성은 특정 정치 정당

의 이익을 하여 캠페인목 , 고 내용, 고 효과를 이용하는것으

로개념정의할수있다.지 까지살펴본선진국들의 정부 고 원칙을

종합해보면정 인 의심을 살수있는 고는최 한 자제하고,국민

보건과 국민 안 등 모든 국민으로부터 공익 이라는 단을 쉽게 도

출할수있는주제로한정하여정부 고를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자료검색으로부터 정부 고의 비정 성이 선진국의 보편 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정부 고의 재원과 련하여,정부

고는 국민의 세 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반 할 수 있는 정

인정책을일방 으로 고하는것은 민주주의 정부의커뮤니 이

션 원칙과배치된다고 보는것이 일반 이다(권진선,2008;Gelders&

Ihlen,2010;Scammell,1999).정 인정부 고의 집행이국민의참

여와 토론을유도해야하는투명한 정부커뮤니 이션 원칙과 배치된다

고보기때문이다.따라서선진국의경우분명하게국민참여를 도모하

고자유로운공론장형성에기여하지않는다면정책 인의도를 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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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은 험하다고 본다 (Gelders& Ihlen,

2010;Guth,2008;Vos& Westerhoudt,2008).미국의 경우이를 범

하게 법률 으로 규제하고 있다(Palmer& Cater,2006;Wilcox,

Ault,Agee& Cameron,2000).이러한 선진국의 시도는 국민의 세

을 이용한 정부의 커뮤니 이션 활동이 정책에 해 반 하는 집단의

활동을 축시켜민주주의의 발 에 장애가될 수 있는 무 강력한 정

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Gelders& Ihlen,2010).미

국 정부의 홍보활동 지출에 의회의 사 승인을 받게 한 것(TheGillett

Amendment)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Wilcox등,2000).

4. 우리나라의 정부광고 현황과 내용분석

정부 고는 통상 정부가 고비를 지불하는 고를 통칭하지만,때

로는 정부가국민을 상으로펼치는모든 커뮤니 이션활동을 의미하

기도 한다 (장세창,1991).우리나라 정부 고를독 행하고 있는 언

론재단의 경우,정부 고를“정부가 주체가되어서 행하는 고로 앙

행정기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일부 특별법인이 일정한 효

과를야기하고자아이디어,정보,서비스에 한메시지를매체를 통하

여 유로로 달하는 일체의 고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언론재

단,2000,p.11).정부 고는 정부의 정책에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이해도를높이기 해미디어를이용해서펼치는유료의 고

행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따라서 모든 정부의 국민 커뮤

니 이션 활동을 정부홍보 활동이라고 통칭하고,정부 고는 정부홍보

의 한 방편으로서 유료로 미디어의 시간이나 지면을 사서 고를 게재

하는 하나의 략 인 행 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정부 고의 내용은 부분 공익을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Messina,

2007).이런 의미에서 정부 고도 넓은의미에서공익 고의범주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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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고 할 수 있다 (조창연,2006).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익

의 의미는 상당히 주 이고 자의 이다.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

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공익에 부합하는 지는 정해

진 기 이 없다.정부 고의 목 은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으로부

터이해를획득하기 한것(김민기,1991;조창연,2006)이라고 말하지

만 정부가 일반 기업들이 제품을 는 것처럼 정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해서 국민들에게 무조건 팔려고 한다면 공익 단 기 은 그 의미

를상실하게 된다.일단많이 팔리기만 하는 정책이공익 으로 우수하

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결국 공익의 단은 정부가 자의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들어보면,지난참여정부시 ,국정홍보처의 “정의힘” 고

캠페인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우,2006).하지만 정의

힘만이 강조되는 것은사회의모순에비 인시각을 가진사람에게는

하나의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다.진실과 상 없이 일방 으로 다가서

는 애매한 메시지는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변하기도 한다 (Messina,

2007;Shabo,2008). 한정부 고의기능을 이야기하면서정부와 정

책에 한 정 인 이미지와 태도 획득,국민의 지지와 이해의 고양

등을 드는데 (김민기,1991;장세창,1991),이러한기능들도 매우상

인 가치와 함께정 성에함몰될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정부당국

의 일방 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를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면 정

부 고는 세 을 유용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Genders&

Ihlen,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고 황은 국민 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

스템과 일방 인 정부의 목소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지못하고있다.우리나라정부 고에 한문제 분석은주로 행제

도와 같은 차에 집 되어 있다.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에 의

한 언론재단의 정부 고 행 독 은 고 산 감과 효율 인 집행

이라는 취지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고 문성 부족,크리에이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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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하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윤태일,김병희와 이정

교,2007).정부 고 행 독 이 지역 고회사의 숨통을 죈다는 비

도제기되어왔다 ( 구경북 고업 회,2007).이를해결하기 해서민

간 고회사에정부 고물량을개방하거나,하나의 정부부처에서총

하여 리하는 방법, 문 인 정부 고 행기 을 만드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윤태일 등,2007).하지만 부분의 정부 고

에 한논의는 정부 고의마 효율성과 크리에이티 차원의비

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용주,1994).

정부 고의 문제는 이러한 효율성과 크리에이티 의 문제에만 머무

르지 않는다. 행독 문제도 고 문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지만,이보다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고의내용선정과 집행과

정에서 아무런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다.정부 고 내용에

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시스템만 바꾸자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재우리나라 정부 고는어떠한 문가그룹의자문

과정을포함한 차 인선정과정도마련되어 있지않을뿐아니라,정

부 고의 내용에 한 정부내 검 장치,의회의 견제,사회 인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언론의 경우도 고 집행의 비용

공평성 여부에만 신경 쓸 뿐,정 인 의제에 한 립성 유지 여부

와 련하여 주목하지않고있다.따라서 행독 과같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우리나라정부 고의 내용에 해알아

본 다음,앞서 논의했던 선진국의 비정 성을 심으로 하는 정부 고

가이드라인과어떤 차이가있는지알아보는것이무엇보다 요해진다.

이러한목 을달성하기 해 연구문제를“우리나라의정부 고는선

진국이 공익을 달성하기 한 보편 인 원칙으로 내세우는 비정 성의

원칙을얼마나지키고있는가?”로 설정하 다.이러한연구문제를알아

보기 해우리나라주요정책 고의내용을분류하는방법을채택하 고,

연구 상 범 를설정했다.주요자료소스는2009년8월문화 부와

한국언론재단이제공한국가주요정책 고집행자료와문화 부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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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www.mcst.go.kr)와 정책TVe- 상역사 (ehistory.korea.kr)자료를

종합하여분류하 다.개별 고캠페인의 고량과기간과무 하게 고

의주제별로 분류하 다.이명박정부 들어각 행정부처의개별 고들

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기서는 국가주요정책 고를 분류한다는 차원에

서부처개별 고는 제외하 다.이와 함께 온라인이벤트 심으로이

루어진 캠페인도 제외하 다.정부 내에서도 정확하게 정돈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고비와 고수량에 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성하기는

어려웠고,분류 가능한 모든 고를 상으로 고주제에 따라 경향성

을 악하는 데 을 맞추었다.

련 연구(박형철,2004)에서 1992년부터2003년까지의 정부 고 분

석을 했기 때문에,이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의 6년

간 고자료를 분류하 다. 련 연구는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

정부의 주요정책 고를국민계도,정책홍보,갈등조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 다.분석결과를보면문민정부시기는거의 부분국민계도

고 지만,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정책 고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

하고 이러한 경향이 참여정부 반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지만 정부 고를 국민계도,정책홍보,갈등조정으로 나 는 의미의 경

계가 모호하고,세가지유형은 고주제가가지는심층 인의미를보

여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단했다. 를 들어 참여정부 들어

국정 리핑제 확 개편과 련한 고를 집행하는데 이를 하계유니버

시아드 회 고와 같은 유형의 정책 고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힘들다.좀더선진국들의 정부 고집행원칙들을참조하여정부

고의 의미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자료분류를 해다른 나라의정부 고가이드라인분석에서

드러났듯이정 성의유무가정부 고에있어 가장 요한변수라는데

주목하고,문헌연구에서 개념 정의 되었던 정 성의 유무를 심으로

고 유형을 조작화 하 다.일단정 성은정 인 이익을어떤식으

로든 도모하고 있느냐의 유무로 크게 분류하 다 (Gerlders& I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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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그런 다음 정 성과는 무 한 고 에서 (1)정보고지 고와

(2)설득 고로 나 고,정 성과 무 하지 않다고 단되는 고를

(3) 월 단서를 이용한 유사정책 고와(4)정 정책설득 고로

구분하 다 (표 3참조).

정부 고 에서 가장기본 인형태는어떠한정 인이해 계없

이국민에게필요한정보를 고지하는 고이다.생활정보나정부시책을

연도
비정파적

정보고지광고

비정파적

설득광고

초월적 단서

유사정파광고

정파적

정책설득광고

2004
대통령탄핵담화

공명선거담화

다이내믹코리아

에이즈예방캠페인

변화와 희망

새로운 출발

신행정수도건설

국정브리핑광고

2005
예산낭비신고센터

부모마음학자금

사이버폭력방지

다이내믹코리아

에이즈예방캠페인

경제자신감고취1편

경제자신감고취2편

APEC홍보

신행정수도후속대책

공공기관이전

부동산정책1편

부동산정책2편

2006 제도개선

독감예방캠페인

에이즈편견해소

캠페인

경제자신감고취

국민자신감

한미FTA

한미FTA바로알기1편

한미FTA바로알기2편

비전2030

국가균형발전

2007
사회서비스정책

주민생활서비스

다이내믹코리아

고유가대책

심뇌혈관질환예방

국민자신감고취

6.10민주항쟁

경제지표개선

국가균형발전

개헌홍보

2008 생활공감

다이내믹코리아

장애인올림픽

고유가대책

북경올림픽캠페인

건국60주년캠페인

새정부국정기조

쇠고기추가협상

건국60주년 

건곤감리캠페인

경제위기극복

2009

희망근로1편

희망근로2편

희망근로3편

기부문화

대한민국환경

신종플루예방

힘내라대한민국

대한민국사랑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

미디어법

서민정책

일자리나누기1편

일자리나주기2편

〈표 3〉정부 주요 정책광고 주제별 현황

* 각 캠페인의 대표적인 제목만 서술하였음. 광고 내용은 www.mcst.go.kr에서 확인하거나, 

ehistory.korea.kr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인터넷 내용검색을 통

해 내용 확인 후 결정. 2009년의 경우,‘희망근로’와‘신종플루예방’ 광고는 개별부처가 집행했지

만, 주요 정부정책을 다루고 있어 별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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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알리는 고가 여기에 해당한다.이와 함께 정 인 이해 계

는 없지만 체 국민의보편 인공익을 해 설득해야 하는 고가 있

다 (권진선,2008;Messina,2007).각종 질병이나 험 방과 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분류는 표면 으로 정 인 이해 계를 떠나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추상 이고 월 인 단서를 이용하여 정 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 고와 유사한 효과를 지향하는 유사정 인 정부 고이다

(Shabo,2008).박형철(2004)이 분류했던 국민계도 고 에서도 여

기에해당하는경우가 많은데,이런 고들은애국심,국민화합과 같은

추상 이고 감성 인 개념을 이용하여 우회 으로 정 인 이익을 도

모하려고 하는 고이다.이런 고들은 주장하려는 실체가 모호하고,

설득하려는 주제도 애매하기 때문에 정 성이 없는 설득 고로 분류하

기에는 무리가있다 (Messina,2007).일반 으로거부할수 없는애매

하고 추상 인 의미를사용하여정 인목 을달성하고자하는방법

은 표 인 선 의 기법(glitteringgeneralities)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Shabo,2008).애국이나 국민화합 등의 추상 이고 월 인 의미를

이용하여 재 정권에 한 지지를 호소하고,정책의 후원을 간 으

로호소하는것이기때문에궁극 으로정 성을달성하기 한 목 을

지니게된다. 한 월 단서를이용한정부 커뮤니 이션활동이정

인 선 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편 인 상징을통하여국민들의비

의식을 억 르는작용을간 으로하기때문이며,불명확한근거를

통하여 토론의 여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Jowett& O’Donnell,2006;

Gouth,2008;Messina,2007).

다음 분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고 형태로서 국민 체의 공익과 상

없는정 인정책 고를 국민의세 으로제작하는것이다.정

인 정책을 설득하는 고는그 자체로서 화를통한민주 인 합의

차를무시하고,일방 으로정권의주장만을내세운다는의미에서비민

주 이고 권 주의 이다.내용분석을 해 정부 고 유형을 정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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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서 조작화 하 지만,연구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해 조

작화 과정과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두 명의 학원생에게 해당 고를

각각 분류하게 하 다.그 결과 학원생코더간신뢰도는90.70퍼센

트 다.일치하지 않은 고는 연구자가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여 확

정하 다.편수가 2편 이상인 고를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 보고 다

시 분류하게 했을 때는 코더간신뢰도가94.44퍼센트일치했다.비교

높은신뢰도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정부 고는선진국에서지켜지고

있는 비정 성의 원칙이 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정부 고의 내용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참여정부의 고는 이 정

부(박형철,2004참조)와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정 정책설득 고

가많아진다.이는정부 고를 본격 인정부홍보매체로이용하려는참

여정부의 의지를 보여 다.‘신행정수도건설’,‘국정 리핑 고’,‘부동

산정책’,‘한미FTA’,‘비 2030’등이 표 인 이다.2008년 이후이

명박정부의 정부 고도 이러한 경향을 그 로 이어가면서 더욱 정

인 고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다. 표 인 가 ‘4 강 살리기’,

‘미디어법 옹호’ 고등이다.아직사회 인 논의가끝나지않았고,사

회갈등을 재진행형으로 유발하고 있는 이슈에 해서 국민의 세 을

사용한 인 고캠페인을 펼치는 담성은 차 인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못한우리사회 체의비민주성을그 로보여 다.비정

인설득 고인‘신종 루 방’ 고보다‘4 강살리기’와같은정 인

고가 더 많은 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 고의 공익성과 련

한 심각한 우려를 단 으로 보여 다 (미디어오늘,2009년 9월 16일).

참여정부의정 인정책 고는 2005년들어이 에비해좀더진화

한다. 해에 TV 고 없이 시작된 신행정수도건설 정부 고는

인공 TV 고와함께좀더노골화한다.행정 심복합도시로이름을

바꿔 펼쳐진 ‘토끼와 호랑이’캠페인은 고의 창의성이 얼마나 정

인목 을 해서효율 인역할을할 수있는지잘보여 다.“지 우

리가 무엇을결정하느냐에따라십 년후의 한민국은 호랑이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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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토끼가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고카피는 정 인 정책 고

를 비정 인 설득 고로 교묘하게 변화시킨다.참여정부들어 정부

고는 정 인 설득 요소가크게강화된다.매우감성 인 근을하면

서 월 인 메시지와 함께실체가모호한 고주제를 가져가는데,이

는 불분명한 고목 으로 연결된다. 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

기 해서,“희망을 수있는 한민국이되어야합니다.흔들리지않

는 한민국을 짓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한 의도만을 강조할

뿐,실체 인 방법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이러한 모호하고 감성 인

근 방법은 2006년 이후 이어진 ‘경제자신감 고취’,‘한미FTA’,‘비

2030’,‘국민자신감’,‘국가균형발 ’ 고 등에도 그 로 나타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 경향은 그 로 이어진다.

부분의 유사정 고는 교묘하게 정 인 정보를 삽입한다.

를 들어 2004년에 행해졌던 ‘변화와희망’캠페인은“새벽안개가 짙어

질수록 날씨는 맑아질 것입니다.우리 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질 것입

니다”라고 하면서 참여정부가 시행하는개 의당 성을 간 으로 표

하고있다.2009년에 행해진 ‘힘내라 한민국’캠페인은,“우리가함

께하면 한민국의 희망에 더 가까워집니다. 기를 넘어 희망을 향하

여,힘내라 한민국”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고들은 왜 고를 해

야 하는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채,실체 없는 감성 인 근

에 의존하면서,간 으로 정 인 이익을 탐색한다.한편 2005년부

터사용되어온 ‘다이내믹코리아’캠페인은유사정 인 고라고볼 수

도있지만국가 랜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을맞추었기때문

에 비정 인 설득 고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비정 인 정보고지가 될 수 있

는 고들도 월 인단서를이용한유사정 고혹은정 인정책

설득 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2005년 APEC홍보의

경우,단순한 행사홍보가아니라 노무 통령의 연설장면을이용하여

“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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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카피를사용한다.이런경우,정 인이익이나 우회 인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 고의 유형분류에서 월 단서를 이용한 유사정 고는

상당한문제 을내포한다.무엇보다도이러한 고는뚜렷한공익 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상황에서정부가 월 단서를 이용하여 인

고를 집행해야 할 어떠한 민주 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Shabo,2008).만약 뚜렷한공익 인 요소가없다면 정부는마땅히이

러한유사정 고를자제해야한다. 를들어장애인올림픽 고는

이러한 고를 통해서장애인과함께살아가는사회라는따뜻한 메시지

를 달할수 있기때문에공익 이고 국민설득 인의미를지닌다.하

지만 북경올림픽 캠페인처럼 단순히 “올림픽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공감 형성”이라는 목 을 달성하려는 것은 국민의 세 을 쏟아 부어

야 할 명확한 공익 인 목 을 찾아볼 수 없다.하지만 월 단서를

이용한 유사 정 고를 규제했을 때는 표 의 자유를 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재 정서 상 국가의 기능

과 련하여국민의자 심을높이고국민화합을유도하는것은 당연하

다는 반박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비정 고와 함께 월

단서를 이용한 유사정 고는 정 성을 최 한배제한다는 제하

에서허용해 볼 수있다.물론 이 부분도공론의 장을 통하여 사회 인

합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하지만 신 정 인 정책설득 고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정부

고 가이드라인들이 보여주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를 들어,참여정

부하의 신행정수도정책 고와이명박정부의4 강 살리기정책 고와

같은 경우는 정 인 이익에 경도되어 있고,공익에 한사회 인합

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세 을사용하는것이 마땅히 지되어

야 한다.한편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실행하는 고캠페인이 일방 인

선 인가,아니면 공익 인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인가 하는 논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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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연결된다.앞서 논의한 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 성 주

장에 해서 공익 인 가치를 포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선

진국들이엄격한 제도 인 장치와 가이드라인을제정한 것은이러한자

의성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결국 우리나라 정부 고의 문제 은 이

러한 선 과 공익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며,정

부가 제도 인 감시 장치 없이 선 과 공익의 경계를 자의 으로 해석

하고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5. 바람직한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제언

공익과선 모두주 이고자의 으로해석될수 있는개념들이기

때문에,공익과 선 을 나 는 것은 결국 차 인 민주주의에 의존하

는 수밖에 없다 (Messina,2007).특히 공익의 정의는 서로 다르고 다

양하기 때문에 공익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해서는 차

인 민주주의를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일반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사회 인 합의를이루어내었을 때만그것이진정한공익에 부합한

다고 주장할 수있다.그러한 차 인 민주주의를거치지않은 주장은

일단 일방 인 선 이라고 보아야 한다 ( 범,2009).공익과선 에

한 단은 일반공 들의합의를필요로하는사안이다.따라서정부

가일방 으로 고주제의 공익성 여부를 단하는것은 단히 비민주

인 발상이다.

민주 인 차를 무시한 선 활동이 가져올 폐해는 자명하다.일단

우리나라처럼정부 고내용에있어 무제한의 자유를 리게되는경우

에 생길수 있는 문제 은 여론의 독 상이다(Carey,1995).정부가

국민의 세 을 이용하여 일방 으로 당 인 정부시책을 고를 통하

여 어붙일 경우,소수 의견이나 정당한 반론은 무시되고 정부의도

로 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주의 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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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ders& Ihlen,2010).

가장정부 고의 입장에서피해야 할사안은사회 으로논란이되는

사안이다.앞서 말했듯이공익의기 을정부가 독 할 수없고, 사

회 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사회 으로 논란이 되는 쟁 에

해서 정부가 고를 통하여 한 가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 인

합의 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Messina,2007).많은 선진국들이 정부

의 고활동에 일정한제약을가하고내용과 련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선 활동을 통하여 공익을 가장한 여론조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정부의 선 략에 국민의 세 이 투입되

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Gelders& Ihlen,2010;Messina,

2007). 한 거 한 정부의 선 기능을 고려할 때 정부 고를 마음

로 할수 있는 상황이주어지면 여론조작의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힘

들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한안 장치가 없다면 민주주의의기반

도 험하다.

정부 고가 사상과 행동의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시즘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주장은 이( 연 고)캠페인에

도 용될 소지가 다분하다.‘진실’이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은 한 폭력의 피해자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권리의식이 약한 국민 개개

인일 수있기때문이다.언어폭력이 험한것은그것을폭력으로인식하

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우,2006,p.40).

비록 이 인용은 정부의 연 고와 련해서 주장한 것이지만, 체

정부 고를 보는 시각에도 그 로 용될 필요가 있다.정부가 진실과

공익이라는자의 인잣 를가지고 정책을 어붙인다면힘이 없는국

민들은 그것에 항할 만한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를 들어

뉴타운건설의 당 성을 정부 고를 통해 으로 홍보한다면,뉴타

운건설로 인해 어려움을 받게 되는 서민의목소리는 더 사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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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명하다.선 과 공익의 경계가모호하다는 과 함께그것을 검

할장치를가지지못한다면정부 고의공익성주장은 언제든지 선 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 (Corner,2007).

한편 선진국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고의 내용과 집행과 련

해서가이드라인의필요성이 두된다.우리나라는 정부마음 로정부

고를집행하고있으며,어떤 내용에 해서 정부 고를할수 있는가

에 해서 규정된 것이 없다.사회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과

연 정부가 국민의 세 을 투여해도 되는가에 한 확실한 명문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따라서 이러한원칙과 련하여 호주정부의가이

드라인 등선진국의 를 참조하여 지 이라도사회 인합의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모든 정부는 선 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

들지만 사회통합을 한 승 인 차원에서 사회 인 합의를 이루어내

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노력은 장기 으로 정 인 소모를 이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 인 측면에서는 정부 고가 선진국 수 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국민 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해서는 정부 고의 집행을 둘러싼 앙

통제장치가 필요하고,이러한 장치를 이용한 사 심사를 통해서 정부

고 내용의 성을 심사하고 유발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요하다 (Messina,2007).“정부 고 원회”와 같은 장치는 당 인

구성에서 독립되어 개별 정부 고의 내용이 합한가에 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체 인 정부 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의주를 이루는 공익에 한 단도 사회 인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고 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

야 한다.

정부제도 인 차원에서 국가기 들이 고를 개별 으로 집행하거나

혹은 앙집권 인 고 집행기 을 통하여 고를집행하는것과상

없이정부 고 원회는 고의 내용을통제하고, 고의집행과 련한

체 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권진선,2008의 캐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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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참조). 고효율성을높이기 한시스템을정착시키는 것도 요

하지만 정부 고의 공익성에 한사회 인합의를바탕으로정부 고가

국민모두에게공익 인가치를지닐수있도록만드는것이가장 요하

다.정부 고집행시스템내에서 고제작 집행을 리하는기 ,

고 산을 리하는 기 등도정부 고 원회의 지침을따르도록제도화

하는것이필요하다 ( 앙집권 인 고제작집행부처를상정한〈그림1〉

로세스제안참조).정부 고 원회의승인을받아일단 고제작이이루

어지면 고제작집행부처는 정부 고기획과집행 련자료를기록하여

국민들을 상으로 연차보고서를발간해야한다. 한개방 인정책 기

반 하에 모든 련 자료의 공람을 가능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정부 고의 산집행은의회의통제를받는것이 필요한데,정

부가 체 홍보 산에서 자율 으로 고 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으로집행할정부 고의내용과 산에 해서 사 에의회의승

인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정부기 들이 하부유 기 의홍보비

용을 용하거나다른 산에서 용하는것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정

부 고가사회 인논란의 앙에 서서일방 인선 수단으로 이용되

지않고,진정한공익을추구하기 해서는이러한제도 인보완이우

선되는것이 필요하다. 한 정부 고의집행에 한 의회의사후감시

도 요하다.정부 고 원회를 통한정부 고통제가원활하게이루어

지고 있는지, 고내용에 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회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국민의 세 에서 집행되는 만큼 정부 고의 효율

성도 요하다.마 효율성과 크리에이티 측면의 효율성도 물론

요하지만,무엇보다도 월 단서를 이용한 유사 정 성 고와 같

이 고목 이 막연한 고들은 자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정 성 고 신에 좀더 확실한 국민보건,안 ,복지와 련

된 고주제에 집 하여 정부 고의 공익효율성을 최 로 끌어올리는

것이 요하다.

정부 고의 내용에 한 내부 인 통제시스템과 함께 국가 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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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정부광고 집행 프로세스 제안

제고하기 한 국제 인 정부 고 노력은 확 될 필요가 있다. 원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이미지와 해외 홍보를 담하는 정부기구를 다

시 설치해야 한다.해외 홍보 담 기구는 세계 경쟁 체제 속에서 국가

랜드를 정립하기 한 효과 인 략 설정에 역량을 집 하고,해외

공 을 상으로 하는정부 고기능에 략 인일 성을유지하는것

이필요하다.따라서 해외홍보를 한 정부 고는차별화된집행방법

과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체 인 정부커뮤니 이션 측면에서국내정책 홍보는 표

인 일방향 메시지 달 수단인 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Vos&

Westerhoudt,2008).앞서 설명했듯이 정책 고는선 과 공익의 경계

가 모호하다.어떤사람에게 정의힘이될 수 있는 것도 다른사람에

게는 망의늪이될수도있다. 를들어최근논란이되고있는미디

어법 개정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도 텔 비 을켜는 순간,미디어법을

옹호하는 고를 야한다면 이는 체주의 국가의 선 과별 다를 것

이 없다.국민의 세 이 투입되는 정부 고에 정 인 요소가 개입되

어서는사회통합과공익성을 달성하기힘들게된다.정책홍보를 해서

는 고 외에 방향 커뮤니 이션 수단들이 좀더 많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상호커뮤니 이션을통해서 문제를해결하는 것이일방 인설득

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 원칙에 가깝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의 를 보면,사회 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의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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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틀속에서해결되거나갈등해소를 한공론의장을 형성하는

제도 인 장치를통하여합의를창출하고타 을 이루어나간다.정부

고를 통해서는 사회 인 통합을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일

방 인 선 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기 해

서선진국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있는 것처럼,정부의 커뮤니 이션정

책과 원칙이 우선 확정되고 그 안에서 제반 갈등해소 방법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Vos& Westerhoudt,2008).크게 보면 정부 고도 정부

커뮤니 이션 활동의일부분이다.따라서정부는큰 틀에서커뮤니 이

션 정책과 원칙을 확정하고 모든 정부 커뮤니 이션 활동을 이러한 원

칙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커뮤니 이션 원칙은 사회문제

의 해결,분쟁의 해결,갈등의 해소,국민과의 화 등 각 커뮤니 이

션 역에직 으로 용될 수있기 때문에,각정부기 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편집 방향

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선진국의 에서 찾아볼 수있는것처럼,언론

은 정 인 정부 고나 기업 등 다른 조직과의 동을 통하여 정

인목 을달성하기 한 유사정부 고를실으려는시도를거부할필요

가 있다 (오명환,1991). 한 자신의 편집 방향과 맞지않는 정부 고

에 해서는 고게재를자제하는것이 요하다. 다른내용의기

사와 고가함께게재되는것은 정부 고의 정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정부 고에서정 성은인정할수 없다는원칙을언

론 스스로 세울 필요가 있다.

6. 결론

우리나라는 정부 고의 천국이다.해당 자료에 근이 가능했던 선

진국치고 우리나라처럼 정부 고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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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이는 물론 고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이러한 상은 궁극

으로 민주주의의 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물론 진

보와 보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진국과의 일률 인 비교가 어려운 은 있다.하지만 정부가

정부 고를 이용하여 선 기능을 마음 로 발휘할 수 있고,견제 없이

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상태에서공론의장은 축되고 여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선

을 통하여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부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려는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 한 국민의 세 으

로 집행되는 정부 고가 보편 인 공익의 원칙을 수하지 않는 것은

기본 인 문제이다 (Messina,2007).따라서 정부 고의 완벽한 공익

성 구 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 과 직 으로 연결되는 요한 문

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성에 기 한 정부 고를 정부 마음 로 기획 집행할 수 있는 경

우는 선진국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없으며 (김민기,1991;오명환,

1991;한정호,1991;Gelders& Ihlen,2010;PWGSC,2008;Vos&

Westerhoudt,2008),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정부 고의 내용과 련하

여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선진국 한 찾아보기 힘들다.정부

고의 내용이나 집행과정과 련한 일정한 견제시스템이나 검시스

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정부의 입장에서 정 인 이익을 일방 으

로 달하는 선 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사실이다.앞서제언

에서 주장했던 정부 고 원회나 의회의 권한 강화,언론의 자체 감시

시스템가동, 반 인정부커뮤니 이션원칙의확립등은정부 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한 최소한의 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고와 련한 논란은 홍보활동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맞닿아

있다.홍보는 공익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여론을 조작하려는

선 활동과 다르지않다는비 이항상따라다닌다.홍보활동이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해서는 공 과의 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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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향 커뮤니 이션이 필수 이다.정부 고 활동도 정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화를

통하여 공익을 함께 정의하고,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를 거

치지 않는한,정부의 의도와상 없이공익은 선 의한 방편이된다.

공익과선 을 구분 짓는 것은 그내용이 아니라민주 인 차이기 때

문이다.

이 연구는 정부 고 내용과 련한 기존의 연구를 찾기가 매우 힘들

었기 때문에 련한학 논문과 고잡지에 실린 들도일차자료에포

함시켜야 했다. 한 자료의 탐색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자

료를 우선 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자료의타당성에 해서확신하기어

려운 이 있다.하지만 되도록 한 가지 자료를 인용하려 하기보다는

여러 소스의 자료를 비교하여 공통 과 경향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상

식 으로의문이제기될수있는자료는되도록인용하지않았다.분명

한것은선진국은일정한 가이드라인과규제가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 고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외된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고의 독자 인 기능보다

도 기업 특히 재벌 집단과 통합 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에 한 분석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시장경제에 한 일방 인 논리를 바탕으로 안

인 정책을 억압하고 민주 인 차를 무시하려는 노력은 서구 다른

나라들도 선 활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 하여 왔다 (Carey,1995;

Herman& Chomsky,1988).많은사회 인논의들을 시장경제에 역행

한다는단순논리로묵살하는 행 는가장비민주 인선 활동이다.사

실상 정부 고의 문제 과 련해서도 정부 독자 인 고활동과는 무

하게 기업이나 방송사의 이름을 달고실행되는 고들이더 교묘하게

한 더 범 하게 국민의 안방을 찾고 있다.그런 고의 내용들은

부분 간 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우회 으로 사상의 자유에

억압을 가한다.정부기 들과기업,방송사가어떤계약과결탁을 통하

여 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정부 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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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정부,기업,언론의선 결탁은 분명

히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주의에 가장 큰 이며,그들의 표 로 “시

장경제의 ”이되고있는것이분명하다.향후연구에서는 범 한

정부 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국가주요정책 고뿐 아니라 개별 부처의

정부 고,이벤트를 포함한 인터넷 고,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캠

페인 등에 한 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확장된

범 에서 이루어지는 선 활동에 한 고려가 반 인 정부 커뮤니

이션을 민주화 시키는 데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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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propaganda or public interest?:

Suggesting a new government advertising system though 

problem analyses

YungwookKim

Professor

SchoolofCommunication,EwhaWomansUniversity

Thecurrentgovernmentadvertisingsystem focusesonefficiencyand

equaldistributiontodiversemedia.However,thefundamentalissue

liesinthefactofwhethergovernmentadvertisementscancontributeto

theadvancementofdemocracytothemeaningfulextentornot.This

studycomparedthemeaningsbetweenpublicinterestandpropaganda,

whicharethemainargumentsforandagainstgovernmentadvertising,

andinformallyanalyzedgovernmentadvertisingcampaignsin the

perspectiveofpartisanship.Alsothestudycomparedthegovernment

advertisingsystemsbetweenSouthKoreaandotheradvancedcountries

andsuggestedanalternativesystemthatderivedfromthecomparisons.

Allrelevantmaterialsindicatedthatmostadvancedcountriesmaintained

theno-partisanshippolicyongovernmentadvertisingandkepta

parliamentarycheckingsystemwiththemediawatchdog.Thestudy

recommended introducing a nonpartisan governmentadvertising

committee that could oversee the execution of government



336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2010년 여름)

advertisementsintheoverallprocess.Theparliamentaryauditsystem,

thevoluntarymediacheckingsystem andtheestablishmentofthe

overallgovernmentcommunicationpolicywerealsodiscussed.Ifthe

governmentcannotdistanceitselffrom theso-called“propaganda

temptation,”publicinterestbecomesavainpromise.

Key Words: Government advertising, Propaganda, Public interest, 

Nonpartisanship, The government advertising committee


